
■ 근로기준법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21. 11. 19.>

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(제40조 관련)

구분 사용 금지 직종

임신 중인 여성 1. 「원자력안전법」 제91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등

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는 원자력 및 방사선 관

련 업무

2. 납, 수은, 크롬, 비소, 황린, 불소(불화수소산), 염소(산), 시안

화수소(시안산), 2-브로모프로판, 아닐린, 수산화칼륨, 페놀, 에

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테르,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, 에

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테르 아세테이트, 염화비닐, 벤젠 등 유

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

3.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(Cytomegalovirus)ㆍB형 간염 바이러

스 등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큰 업무. 다만, 의사ㆍ간

호사ㆍ방사선기사 등의 면허증을 가진 사람 또는 해당 자격 취

득을 위한 양성과정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제외한다.

4.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히면서 해야 하는 업무 또는 신체를

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 채 해야 하는 업무

5. 연속작업에 있어서는 5킬로그램 이상, 단속(斷續)작업에 있어

서는 10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

6. 임신 중인 여성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

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
7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8조에

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(이하 “산업재해보상

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”라 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의 심의

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

산후 1년이 지나

지 않은 여성

1. 납, 비소를 취급하는 업무. 다만,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여성

으로서 본인이 취업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여성

의 경우는 제외한다.

2. 2-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-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

있는 업무

3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

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

임산부가 아닌 1. 2-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-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



18세 이상인 여

성

있는 업무. 다만, 의학적으로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

인 경우는 제외한다.

2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

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

18세 미만인 자 1. 「건설기계관리법」, 「도로교통법」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

에 대하여 운전ㆍ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

종의 운전ㆍ조종업무

2. 「청소년보호법」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

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

3.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

4.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

5.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(주유업무는 제외한다)

6. 2-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2-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될 수

있는 업무

7. 18세 미만인 자의 안전 및 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

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
8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

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


